
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

사건번호

신청인(채무자)

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

피신청인(채권자)

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

신 청 취 지

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귀원이 행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

취소한다. 피신청인의 본건 강제경매신청은 이를 기각한다.

라는 재판을 구함.

신 청 이 유

1. 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채무자인 신청인과의 사이의 ○ ○지방법원 ○ 호 ○

○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○○○○년 ○월 ○일 귀원에

강제경매신청을 하여, ○○○○년 ○월 ○일 위 개시결정이 되어, 이 결정이

○○○○년 ○월 ○일 채무자인 신청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.

2. 그런데 위 강제집행의 전제인 위 채무명의는 신청인에게는 송달되지 않은 것

으로서 그 송달 전에 위 개시결정을 한 것은 집행개시 요건의 흠결이 있음에

도 불구하고 행한 위법한 것이므로 본건 이의를 신청하는 바입니다.

○○○○년 ○월 ○일

위 신청인(채무자) (인)

연락처(☎)

지방법원 귀중

☞유의사항
1)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법원에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
할 수 있고 이의사유는 집행법원이 준수하여야 할 경매절차상의 형식적 하자
로서 개시결정전의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나, 채무명의의 존재는 집행속행요건
이기도 하므로, 그 실효와 같은 사유는 그 후에 발생한 것이라도 무방합니다.

2) 신청서에는 1,000원의 인지를 붙여 1통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, 이의재판정본
송달료를(2회분) 납부하여야 합니다.


